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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3. 5. 30

◦ 회 부 일 : 2023. 6. 1.

◦ 의안번호 : 879

Ⅱ.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가. 시장비서실

◦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890만 원으로,

이 중 3억 3,98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910만 원(불용률 5.3%)임.



<표-1>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58,900 339,800 0 19,100 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000 61,990 0 2,010 3.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70,036 0 17,064 5.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0 7,774 0 26 0.3

나. 정무부시장실

◦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660만 원으로,

이 중 1억 9,576만 원을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4만 원(불용률 0.4%)임.

<표-2>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6,600 195,761 0 839 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2,762 0 838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2,999 0 1 0.0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없음.

다. 변경 사용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2022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검토

◦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1)를 편성해 집행 중임.

◦ 시장비서실은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총 3억 5,890만 원 중

3억 3,980만 원을 지출하고 1,910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5.3%).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만 원(불용률 3.1%),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1,706만 원(불용률 5.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만 원(불용률

0.3%)을 불용 처리함.

◦ 시장비서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1억 191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29%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5.3%로

크게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회의 등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비서실의 불용률 5.3%는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3.7%2)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비서실은 불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2) 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



예산집행을 통해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표-3> 2021년-2022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과목
(통계목별)

2021년 2022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60,000 26,188
(43.6) 64,000 2,010

(3.1)

기관운영 287,100 75,719
(26.4) 287,100 17,064

(5.9)

부서운영 4,800 0 7,800 26
(0.3)

계 351,900 101,907
(29.0) 358,900 19,100

(5.3)

(단위 : 천원, %)

◦ 시장비서실의 2022년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시장비서실은 법정공휴일 1회3), 주말 및 출장지 5회4)에걸쳐 총 19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지출함. (직원격려, 화환설치, 경조사비 등 제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제1호5)에서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 업종 등에서 사용

3) 2022.03.01.(화), 시정현안 유관기관 업무협력 간담회, 시장 외 5명, 160.560원 지출

4) 2022.07.30.(토), 주택정책관련 현지전문가 간담회(싱가포르), 시장 외 11명, 435.040원 지출

   2022.07.31.(일), 세라비(싱가포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오찬 간담회, 시장 외 9명

382,043원 지출

   2022.10.22.(토), 국제가든 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프랑스), 시장 외 9명, 260,719원 지출

   2022.10.23.(일), 뷰티산업 관련 대표 및 관계자 간담회(프랑스), 시장 외 9명, 362,102원 지출

   2022.10.29.(토), 건축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네덜란드), 시장 외 9명, 336,053원 지출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할 수 없도록 별표6)로 규정하고 있음.

◦ 시장비서실은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시정 현안 관련 업무협력

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서는 행사 대표, 현지 전문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함.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무국외출장에 수반되는 예산은 「공무원여비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시장

비서실은 출장지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 (203목)

   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자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2 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검토

◦ 정무부시장실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업무추진비7)를 편성해 집행 중임.

◦ 정무부시장실은 2022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 중

1억 9,576만 원을 지출하고 84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0.4%).

- 구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만 원(불용률 0.4%),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1만 원(불용률 0%)을 불용 처리함.

◦ 정무부시장실은 2021회계연도 당시 집행잔액 8,210만 원을 남겨 불용률이

41.5%에 달했으나 2022회계연도의 경우 불용률이 0.4%로 크게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회의 등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4> 2021년-2022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과목
(통계목별)

2021년 2022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3,600 80,683
(41.7) 193,600 838

(0.4)

부서운영 4,200 1,331
(31.7) 3,000 1

(0.0)

계 197,800 82,104
(41.5) 196,600 839

(0.4)

(단위 : 천원, %)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시·도의 모든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출됨. 



가. 세출의 기관 목표 부합 및 명확한 집행 기준 수립 필요

◦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협의 총 9,322만 원(763건), 유관기관 총 7,050만원(412건)

언론·외부전문가 등 총 4,237만 원(248건) 대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무부시장실이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기능을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도모,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출에서는

‘내부협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바, 기관 목표와 실제 지출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표-5> 2020-2022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협조업무 수행현황

집행대상
건수(건) 금액(원)

2020 2021 2022 계 2020 2021 2022 계

시의회 57 71 36 164 17,148,600 8,289,200 8,450,500 33,888,300

유관기관 174 86 152 412 32,004,900 10,292,750 28,206,000 70,503,650

내부협의 323 248 192 763 42,364,920 23,287,180 27,565,220 93,217,320

국회 28 104 55 187 4,588,500 10,655,700 11,678,840 26,923,040

언론, 

외부전문가 등
32 123 93 248 5,382,700 16,394,940 20,592,240 42,369,880

◦ 한편, 정무부시장실의 최근 3년간 집행대상별 협조업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건수와 금액이 그 대상에 상관없이 매년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실국의 특성상 인사 변동이 잦고,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정무부시장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일부 반영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집행대상별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정무부시장실은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 조정과

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의 탄력적인 집행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집행대상별로 보다

명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정무부시장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되는

업무추진비집행의대상간형평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되며,

나아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에

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나. 업무추진비의 법정공휴일 및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 지출 지양

◦ 정무부시장실의 2022년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실은 법정공휴일 1회8), 주말 3회9), 비정상 시간대 1회10) 에

걸쳐총 61만 원을업무추진비로지출함. (직원격려, 화환설치, 경조사비 등 제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제1호11)에서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과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사용자 자택 근처, 주류 판매 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별표12)로 규정하고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유관기관, 전문가, 국회 관계자 등과 시정 소통 협력,

시정 주요 현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의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8) 2022.03.01.(화) 13:00, 시정 소통 협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무부시장등 5명, 165.100원 지출

  9) 2022.01.29.(토) 20:50,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5명, 184,000원 지출

     2022.02.26.(토) 12:38,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2명, 26,000원 지출

     2022.02.26.(토) 20:20,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국회 관계자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2명, 26,000원 지출

 10) 2022.03.08.(화) 23:01, 시정 소통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정무부시장 등 6명, 204,000원 지출

 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 (203목)

   가.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자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그러나 정무부시장실은 간담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한 바 있음.

◦ 정무부시장실은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법정공휴일, 주말,

비정상 시간대 등에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